
                        

부패행위 신고 안내

□ 부패행위 신고대상

 ○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

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   - “공직자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

“공직자”를 말함

   -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(예 : 주택·상사의 임차관련 분쟁, 금전차용 

관련 분쟁 등)

   - 지위·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

   -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, 반사적 이익은 제외

   -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 모의 등이 있어야 함

 ○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

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

손해를 가하는 행위

   - “공공기관”이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

따른 “공공기관”을 말함

   -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

   -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

 ○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

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

□ 부패행위 사례

 ○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)

   - 경리담당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 명의로 출장명령서를 작성,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

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 후 이를 횡렴함

 ○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)

   -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가 하수관롤 터파기 공사 등을 시

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·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

청렴주의보 발령(제41호)


